
과학기술과 ICT로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
「유전자변형생물체(LMO)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개
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

1. 관련

가. 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⌟ 개정( `20.9.8. )

나. 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⌟ 개정( `20.9.11. )

2. 위 호 관련, 유전자변형생물체법(LMO법)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

법령 전문과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및 취급시

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동물이용 연구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곤충 · 어류 취급 연구시설은 변경신고 필수

※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(ht tps://www. l mosafety.o r .kr/mps) , 국가법령정보센터

(h t t p ://www. l aw.go.k r ) 또는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(붙임3) 참고

3. 아울러, 바이오 연구 관련 학회장 및 기관장께서는 LMO 법령 등의 주요내용을 연구

책임자, 연구자 및 관련부서에 정확히 안내하시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이 법령에 따

라 LMO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⌟ 1부

2. 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⌟ 1부

3. ⌜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시행령 ·시행규칙⌟ 주요개정사항안내1부.
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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